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의2] <개정 2022. 5. 31.>

일반회계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특별회계로 운영되는 기관의

구분(제22조의3제2항 관련)

일반회계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특별회계

1. 국립국제교육원

2. 국립통일교육원

3. 국방홍보원

4. 국방전산정보원

5. 국립과학수사연구원

6. 국가정보자원관리원

7. 국립재난안전연구원

8. 국립중앙극장

9. 국립현대미술관

10. 한국정책방송원

11. 한국농수산대학교

12. 국립종자원

13.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14. 국토지리정보원

15. 항공교통본부

16. 국립수산과학원

17. 해양수산인재개발원

18. 국립해양측위정보원

19. 국세상담센터

20. 관세인재개발원 

21. 통계개발원

22. 삭제 <2021. 12. 28.>

23. 삭제 <2021. 12. 28.>

24. 삭제 <2021. 12. 28.>

25. 삭제 <2021. 12. 28.>

26. 삭제 <2021. 12. 28.>

27. 국립소방연구원

28. 국립문화재연구원

29.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30. 궁능유적본부

31. 국립원예특작과학원

32. 국립축산과학원

33. 국립산림과학원

34. 국립수목원

35. 항공기상청

1. 국립생물자원관(「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

2. 화학물질안전원(「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

3. 국립아시아문화전당(「아시아문화중심  

 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아  

 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특별회계)



36. 국립기상과학원

37. 해양경찰정비창


